
파주시 공고 제2026–1271호

2026년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통합사업 공고

  파주시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건설기계 전동화, 엔진교체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파주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사용본거지 주소가 파주시로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아래 

사업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경우 보조금 지원

   - (사업유형) ① 전동화 개조 사업, ② 엔진교체 사업

 ○ 사업기간 : 2026. 4. 20.(월) ~ 2026. 11. 13.(금)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지원예산 : 317,000천원(전동화 개조 152,000천원, 엔진교체 165,000천원)

 ○ 지원대상 및 물량

구  분 부착·교체·개조대상 지원 물량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 대국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동화 가능 건설기계 모델을 
대상으로 함(세부 가능모델 기준은 별도 통보)

4대

건설기계 
엔진교체·개조

◇ Tier-1 이하(엔진교체)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구분 Tier-1 이하

130kW 이상 ‘04년 까지 제작

75kW 이상 130kW 미만 ‘05년 까지 제작

19kW 이상 75kW 미만 
‘06년 까지 제작

19kW 미만

10대

 ○ 지원내역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비용 전액 지원

   * 세부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2. 사업절차

 ○ 접수기간 : 2026. 4. 20.(월) ~ 2026. 11. 13.(금)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지원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메인화면 하단 “저공해조치 신청”

 ○ 대상선정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대상차량 선정(승인)

 ○ 선정방법 : 저공해조치 신청 접수순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있을 경우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진행절차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절차 >

저공해조치 신청*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

➡
전동화 개조, 엔진교체 

대상 선정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선정)

➡
전동화 개조, 엔진교체 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의 
선정 정보를 활용해서 안내)

➡

차량(건설기계) 소유자 파주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차량(건설기계) 상태 확인
 (전동화 개조 또는 교체·개조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
전동화 개조, 엔진교체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 전동화 개조, 엔진교체 ➡

제작사(사업자) 소유자-제작사(사업자) 제작사(사업자)

적정 전동화 개조, 엔진교체 
여부확인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 
➡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전동화 개조, 엔진교체 

확인서 첨부)
➡ 보조금 지급

파주시 제작사(사업자) 파주시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3. 기타 참고사항

 ○ 건설기계 소유자는 장치제작사의 적정 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가능 

여부를 장치제작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함(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노후 건설기계인 경우 제한될 수 있음)

 ○ 건설기계 소유자는 파주시에서 승인한 건에 한하여 장치제작사에 보조금 청구·

https://www.mecar.or.kr


수령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장치제작사에 지급함

   * 제작사-소유자 간의 계약이 완료된 차량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

 ○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 소유자(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포함)는 2년간 의무 운행

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2년) 내 수출·폐차 등으로 인한 등록 말소 시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회수

    ※ 회수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 탈거된 엔진 및 주변 장치를 반납하여야 함(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

 ○ 소유자 등은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건설기계 소유자는 「지방세법」제20조에 의거 구조변경 후 60일 이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포함되어 부과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저감장치(DPF),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파주시 결정에 따름

4. 문의사항

 ○ 보조금 문의 : 파주시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팀(☎031-940-3793)

 ○ 장치 안내 및 배정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 교체사업자별 연락처

  - 최종 사업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자별 사업 가능범위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건설기계 전동화개조

경유 지게차 전동화(2톤급)

리튬이온 배터리 리튬인산철 배터리

이알인터내셔널
(1588-8395)

에코앤드림
(1644-0879)

세라컴
(02-744-1777, 02-6929-1777)

HK-Mns
(070-4267-2736)



  - 건설기계 엔진교체

No 제작사 연락처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2톤 4톤 6톤 5톤 19kw 
이상 
37kw 
미만

37kw 
이상 
56kw 
미만

19kw 
이상 
37kw 
미만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1 이알인터내셔널 1588-8395 O O - O - O O O - - -

2 알오씨오토시스템 031-270-6358 O - - - O - O - - - -

3 크린어스 1577-9014 O O - O - O O O O O -

4 HK-Mns 070-4267-2736 O O - O - O O O - - -

5 에코앤드림 1644-0879 O O - O - O O O O - O

6 세라컴
02-744-1777,
02-6929-1777

O O - O - O O O - - -


